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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정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인구 51.9%가 아파트에 거주한다. 경기도는

70.6%가 아파트에 산다. 이에 따라 공동주택의 화재 발생률 또한 높다. 통계로 보면

경기도 전체 화재의 11.8%를 차지하고 있다. 일반화재에서의 인명피해는 18건당 1명

발생하지만 공동주택은 화재 4건당 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해 위험성이 더욱 크다.

그렇다면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가? 물론 두말할 필요 없이 화

재 예방활동이 최선이다. 관리자와 입주민 스스로 평소에 관심을 갖고,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무엇을

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고 있다.

소방서에서는 화재가 발생하면 대피해야 하는 계단과 방화문의 관리를 항상 강조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하

고 있다. 방화문은 '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닫

히는 구조'로 규정돼 있다. 그래서 최근 입주하는 아파트는 자동으로 화재 시 방화문을 닫아주는 장치가

있다. 하지만 그 외의 아파트는 이런 장치가 없이 항상 닫아 두어야 한다. 그러나 우리는 환기와 채광을 위

해 방화문을 열어 둔다. 관리사무소에서 아무리 안내문을 붙여도 생활하기에 불편한 철문일 뿐인 것으로

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다.

아파트 화재 시 아래로 대피할 것인지, 위로 대피할 것인지를 정해 놓은 법칙은 없다. 연기가 많은 부분을

피해 대피하는 게 사람의 심리이다. 지상으로 대피하지 못했을 때 옥상으로 대피해야 한다고 상식적으로

알고 있다.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옥상에 올라가 본 적이 몇 번이나 있을까? 그렇기에 우리 아

파트는 옥상이 있는지 없는지, 있다면 옥상 출입문이 어디인지 등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잘 모른다.

대부분 옥상 출입문을 열면 탁 트인 옥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옥상 없이 엘리베이터 기계실만 설치돼 있는

경우, 또는 옥상이 삼각형 모양으로 된 박공지붕의 경우도 많다. 또한 연기를 피해 옥상으로 대피하려고

계단으로 올라왔는데 옥상 출입문을 찾지 못하거나 닫혀있는 경우도 있다. 이런 경우 시간을 지체한다면

인명대피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것이다.

이에 소방서에서는 화재 발생 시 연기로 인한 옥상 출입문까지 가는 과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몇 가지

방법을 권고하고 있다. 옥상 출입문까지 바닥면 피난안내선을 설치해 안내를 하고, 옥상 출입문에는 피난

안내 표시판을 부착하여 바로 앞에서 출입문을 찾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있다. 또한 옥상 출입문 위층

에 기계실 등이 있는 경우 위층으로의 출입금지 안내를 위한 피난경로 이탈방지 펜스 등의 설치를 권고하

고 지속 홍보하고 있다.



그리고 옥상광장이 있는 곳의 옥상 출입문에 평상시에는 닫혀 있다가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시스템과 연

동하여 잠김상태가 풀리는 자동개폐장치 설치(2016년2월29일부터 의무)를 안내하고 있고, 자동개폐장치

가 의무가 아닌 아파트의 옥상 출입문은 항상 개방하는 것도 지속적으로 안내, 홍보하고 있다.

2020년 12월부터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의 위치, 대피공간의 유무, 옥상 피난설비 설치현황 등 옥상 출입문

의 설치 실태를 단계적으로 전수조사했다. 그 결과를 데이터화해 경기도민들에게 지속적인 정보 제공과

홈페이지 업데이트 등 관리를 하고 있다.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는 우리 집의 옥상이 어떤 형태인지, 옥

상 대피가 가능한지를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제공하는 사이트(https://119.gg.go.kr/rooftop/)를 운영하고 있

으니, 우리 아파트의 옥상에 대해 확인해 볼 수 있다. 사고에 대한 예방은 항상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다. 또

누군가 해주겠지라는 생각으로는 예방이 되지 않는다. 우리 스스로가 확인하고 예방에 대한 의식을 키워

나와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바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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